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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
2014년 회계연도「과년도 체납 시세 및 구세 징수포상금」지급 

원인행위

       1. 2014년 회계연도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과년도 체납 시세 및 구세 징수

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,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14.12.31까지 지급이 불가하여

       2.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회계연도 마감전에 원인행위를 

시행하고, 2015.2.28.까지 체납세액 징수금액을 확인 후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.

         가. 체납시세

           1) 배 정 액 : 71,419,170원

           2) 집 행 액 : 59,335,690원

           3) 미집행액 : 12,083,480원(원인행위 금액)

           4) 집 행 일 : 2015년 2월 28일 이전

           5) 사    유 : 2014년 4/4분기 체납시세 징수포상금 예산액이 2014년 12월에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배정됨에 따라 2015년 1~2월 중 「성북구 세입징수 공적심의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원회」 의결을 거쳐 지급하고 자 함 

           6) 예산과목 : 조세정의실현, 강도 높은 체납시세 징수지원, 시세입 및 

체납징수활동 강화, 포상금

         나. 체납구세

           1) 배 정 액 : 11,764,000원

           2) 집 행 액 :  9,402,480원

           3) 미집행액 :  2,361,520원(원인행위 금액)

           4) 집 행 일 : 2015년 2월 28일 이전

           5) 사    유 : 2014년 12월 말까지의 체납구세 징수포상금 지급을 위한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징수내역 확인 및 징수보고서 작성이 2015년 1월 20일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이후에 가능

           6) 예산과목 : 자주재원확충, 세입목표달성, 체납시세징수활동 강화 포상금, 

포상금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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